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종합감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특조위)가  17

일   정부와 정면 대립했던 활동기간 문제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

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 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

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

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 4일로 판단한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및 위원 임기종료일의 명확한 법

적 근거를 밝힌 적 없다” 



•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공문발송(2015.2.2.) 

- 질의내용 :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

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에 따른 위원의 임기 종료일 및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법제처의 법령심의 위원회 참석 요청(2015.2.16.) 

• 해수부 법령심의 보류 요청(2015.2.24.) 

• 해수부 법령해석 요청 철회(2015.3.30.) – 특이사유 없음 



출처: 뉴스타파 2016.6.30 

위원회 법 제정 법 시행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거창사건 심의위원회 1996.1.5 1996.4.6 1996.4.6 1998.2.10 

제주4.3진상규명 위원회 2000.1.12 2000.4.13 2000.5.10 2000.8.28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 2000.1.12 2000.5.13 2000.7.10 2000.8.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0.1.15 2000.5.16 2000.7.10 2000.10.17 

친일진상규명위원회 2004.3.22 2004.9.23 2004.4.19 2005.5.31 

노근리사건 심의위원회 2004.3.5 2004.6.6 2004.6.29 2004.8.25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4.3.5 2004.9.6 2004.9.11 2004.11.1 

친일재산조산위원회 2005.12.29 2008.12.29 2006.6.29 2006.7.13 

과거사정리위원회 2005.5.31 2005.12.1 2005.12.1 2006.4.25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005.7.29 2006.1.1 2006.1.1 2006.2.22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2007.12.10 2008.6.11 2008.6.11 2008.6.18 

6.25 납북피해 위원회 2010.3.26 2010.9.27 2010.9.27 2010.12.1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014.11.29 2015.1.1 2015.5.11 2015.1.1 



구 분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위원회 존속기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 6개월 X 1회 = 6개월 

보고서 작성 등 추가기간 3개월 

위원회 최대 존속기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9개월(1년+6개월+3개월) 

위원회 존속기간의 기산일 불명확(이견 있음)* 

위원의 임기 시작일 특별규정 법 시행일(2015.1.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과 관련한 법제처 의견 

① 2015.1.1.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개시일) 

② 위원에 대한 인사발령일 (2015.3.9.) ③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일 (2015.3.5.) 

④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일 (2015.3.9.) ⑤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15.1.1.) 

⑥ 위원회 예산 배정일 (2015.8.4.) ⑦ 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일 (2015.7.27.) 



연도 
발주계약 

독점계약 

소계 A업체 B업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5 1,858 2 40% 969 52% 2 969 0   

2008 7 4,422 4 57% 3,768 85% 3 3,108 1 660 

2009 5 4,130 3 60% 3,421 83% 2 2,866 1 555 

2010 5 3,658 3 60% 2,992 82% 2 2,328 1 664 

2011 3 3,740 2 67% 3,626 97% 1 1,784 1 1,842 

2012 4 4,235 2 50% 3,676 87% 1 1,672 1 2,004 

2013 4 4,127 3 75% 3,282 80% 1 1,790 2 1,492 

2014 5 4,488 2 40% 1,499 33% 0 - 2 1,499 

2015 5 4,434 3 60% 1,795 40% 0 - 3 1,795 

합계 43 35,092 24 56% 25,028 71% 12 14,517 12 10,511 

※2016년 - B업체 6개 사업 중 3개 사업, 총 사업비 53억 원 중 28억 원(53%)  계약 



•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 · 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 · 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 · 보완하게 됩니다. 

• 단계별 소요기간 예시 평균 20~30일 



지방세법 법령심사 일지 

개별소비세법 법령심사 일지 



당시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을 180%로 인상하면서, 개정 시행령 부칙을 
통해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 세율 인상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 

1979. 3. 7. 사례 

1989. 1. 1. 이전에 반출된 미판매 담배에 과세사각이 발생하여 이를 관
련 개정 법률 부칙을 통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1989. 1. 1. 사례 



담뱃세 인상마다 관련 법률 부칙에 담뱃세 인상 직전에 일정수량(20,000
개비) 이상의 담배 보유자에게 담뱃세 인상차액 신고 및 납부토록 규정 

2009. 4. 1.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인상차액을 4개월 내에 신
고 및 납부토록 하여 재고차익 부당 귀속 문제 해결 

http://ko.nuri.wikia.com/wiki/%ED%8C%8C%EC%9D%BC:%EC%9D%BC%EC%9E%A5%EA%B8%B0.png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A%B5%AD%EA%B8%B0


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은 담뱃세의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

을 각각 마련하면서 재고차익 환수 대책을 검토하여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재고차익이 국고 등 세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고차익 발생액을 분석한 결과, △△ 등 담배 제조사와 
도 · 소매상 등 담배 유통사는 2014. 12. 31. 현재 계 4억 9,865만여 갑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뱃세 인상일인 2015. 1. 1. 이후에 유통사에 판매하

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고차익 계 7,938억여 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담배 소비자는 동 차익 상당액을 더 부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부담으로 발생한 위 재고차
익을 세입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